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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후검정 결과의 세부 처분기준(제15조 관련)

위    반    사    항 처  분  기  준

1. 사후검정을 거부한 경우 또는 사후검정을 위

한 자료 제공을 거부하거나 허위자료를 제공

하는 경우

검정적합취소

2.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소재를 확인할 수 

없는 경우

검정적합취소

3. 안전성에 관한 검정기준에 미달한 경우 검정적합취소, 출하금지 및 

해당 모델(model) 보완지

시

4. 주요 부품의 파손으로 인하여 검정기준에 미

달한 경우

검정적합취소, 출하금지 및 

해당 모델 보완지시

5. 주요 부품의 임의 개조ᆞ변경으로 인하여 성

능검정 항목 중 1개 항목 이상이 검정기준에 

미달한 경우

검정적합취소, 출하금지 및 

해당 모델 보완지시

6. 성능검정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이 검정기준

에 미달한 경우

검정적합취소, 출하금지 및 

해당 모델 보완지시

7. 성능검정 항목 중 1개 항목이나 조작의 난이

도 등이 검정기준에 미달한 경우

출하금지 및 해당 모델 보

완지시

8. 도장 또는 가공 상태 등 외형적 요인에 관한 

검정기준에 미달한 경우

해당 모델 보완지시


